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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감정 평 가명 셰표

소재 지

경상남도

함안근

법수면

강추리

〈제시외 건물이

그 대지가

경우의

(제시외 건물)

경 상남도

함안군

법 수면

강추리

〈제시외 건물이

그 대지가

경 우의

(제시외 건물)

경 상남도

함안군

법수면

강주리

1 01 4-2

경 매 대상

소유권

답

에 서

행사를

가액

단독주 택

대

에서

행사를

가액

1 01 4一 2

위 지 상

창고

창고

1 01 9-3

경 매 대 상

소유권

쑴
晁

계획 관 리 지 역

계 획 관 리 지 역

제 외 되 어

제 한 받는

￦89, 61 5, 1 00〉

시 멘 

트 벽 돌초

스 라브 지 봉

단층

블록초

스 레 트지봉

단층

블록초

스라브지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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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 획 관 리 지 역

체 외 되 어

제 한 받는

￦23,436, 000〉

61 ,000

1 77,0ㅇ O

::::' 55, 000

37, 000

75, OOO

1 86, 000

(47)

(90. 3)

(3 2)

1 80

1 07,970,000

32,056, 500 :1 , 000,ㅇ 0ㅇ

文 16/45

!일  반건축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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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상
견축년도

:1 994년

1 ,739,000 :1 50,000

x 10/40

관찰감가
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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× '0/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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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ㅇ1 9一 3 블록초

강판 및

스라브 지 봉

단층

위 지상

단독추 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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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감정 평 가명 셰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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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빚 결정의견

'. 

감정평가 개요

1. 감정펑가의 목적

본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에 위치하는 토지로 상원지 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의뢰한 경 매

목적의 감정 평 가임.

2. 감정평가의 기준 및 기준가치

본건은 「감정평가 빚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빚 「감정평가에 관한 규직」 등 관계 법령의 규정 빚
제 반 감정평 가이론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, 「감정 평 가에 관한 규직」 제5조 제1 항의 "시 장가치"를 기

준으로 하되, 감정평 가목적 을 고러하여 감정평 가액을 결정하였움.

3. 기준시점

「감정평가에 관한 규직」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3년 08월 04일 임

4. 실지조사 실시기간

본건의 실 지조사는 2023년 08월 04일에 실시하였으며 실지조사시 공부, 이용상황 밋 본건의 가치에 영

향을 미 치는 제 반사항을 조사하였음.

5. 감정평가의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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갑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

6. 기 타잡고사항

— 본건 토지의 명확한 경계확인에는 지적즉량이 요구되는 바 참고하시기 바람.

— 본건 토지 기호 2, 기호 3 위 지상에는 별점 지적개황도 빚 건물개황도와 같이 제시외 건물이 있는

바, 제시외 건물의 가액 빚 제시외 건물이 경 매대상에서 제외되어 그 대지가 소유권 행사를 제한 받
는 경우의 가액을 명세표에 병기하였으니, 경매 진행시 제시외 건물의 소유권 빚 경매대상 여부 등을

재확인 하시 기 바람.

— 본건 토지 기호 2 위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건물 기호 ㄱ 은 일반건축물대장상 타인 소유로 등재되어

있는 바, 경 매 진행시 제시외 건물의 소유권 빗 경 매대상 여부 등을 재확인하시기 바람.

— 본건 토지 기호 4는 소하전구역(가곡전)인 바, 이를 감안하여 감정평 가하였음.

— 5 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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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

". 
대상물건의 개요

1. 대상 토지 개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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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

'''. 

갑정평가방법의 적용

1. 감정펑가의 방법

감정평가의 방법은 본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본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원가법, 본건과 가
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본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, 시점수정, 가
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본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거래사례비교법, 「감정평가 빚 감정평가사
에 관한 법률」 제3조 1항 빚 「감정평가에 관한 규직」 제14조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

지와 가치형성요인 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 닌 다고 인정 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
준으로 대상 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, 지역요인 뎃 개별요인 비교,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
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징 하는 공시지가기준법, 본건 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 대되는 순수익 이 나 미 래의
현금흐름을 환원하거 나 할인하여 본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수익환원 법 등이 있음.

2. 감정평가방법의 결정

(1) 토지의 평가

토지는 「감정평가 빚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3조 1 항 빚 「감정평가에 관한 규직」 제14조 제1항에

의거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 가하되, 「감정평 가에 관한 규직」 제12조 제1 항 빚 제2항에 따라 거래사례
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으로 그 합리성을 비교·검토하였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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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액의 산술근거 빚 결정의견

'V. 
감정 평 가액 산술과정

1. 공시지가기준법 에 의한 산출과정

(1) 비교표준지 선정

「감정평가에 관한 규직」 제14조 제2항 제1흐에 따라 인근지역에
도지역 ·이용상황 주변환겅 등이 같거나 비슷하여 비교가능성 이

×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은 202B년 01 월 01 일 임.

(Z) 시점수정

「감정평가에 관한 규직」 제14조 제2항 제2호 빚 「부동산 거래신고

토교통부장관이 월 별로 조사·발표한 지 가 변 동률로서 비교표준지 가

가 변동률을 적 용함.

느
」
 
느
」

이
ㅆ
 
이
ㅆ

표준지 중에서 대상 토지와 용

아레의 표준지를 선정함.

등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라

있는 시·군·구의 같은 용도지 역 의

국

지

A, B

경 상남도 함안군 (23.01.01 2̃3.08.O4 ) (계 획 관리)
2023.01.01  ̃2023 06 30 : 0 286

2023.06.01  ̃2023.06.30 : 0 036

( 1 + 0.00286 ) * ( 1 + 0.00036 * 35/30 )

≒ 1 00328

연장 적용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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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

(3) 지역요인 비교

(4) 개별요인 비교

■ 주택 지대

본건은 비교표준지와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치역요인은 동일함

로

 건
가

 조 가로의 폭, 구조 등의 상태

포

포장

보도

계통 빚 연속성

근

 건
저
ㅂ
 조

교통시 설과의 접 근성 인근 대중교통시설과의 거 리 빚 편의성

상가와의 접 근성 인근 상가와의 거리 빚 편의성

공공 빚 편익시설과의 접근성
유치원, 조등학교, 공원, 병원, 관공서 등과의 거 리 빚

편 익 성

경

 건
환

 조

일조 등 일조. 통풍 등

자 연 환경 조망, 경관, 지반. 지질 등

인 근환 경
인근 토지의 이용상황

인근 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

공급 밋 처리시설의 상태 상수도, 
-̈ㅏ

수도, 도시 가스 등

위힘 빚 험오시설 등
변전소, 가스탱크, 오수처리장 등의 유무

특별고압선 등과의 거 리

획 지
조 건

면적, 접 면너비, 깊이, 형상 등
면적, 접 면 너비, 깊이, 부정형지, 삼각지, 자루헝 획지

‘
맹 지

방위, 고저 등 방위, 고저, 경사지

접 면도로 상태 각지, 2 면획지, 3면획 지

행 징 적 조건
행 정 상의

규제 정 도
응도지 역, 지구, 구역, 기 타규제

기 타

조 건
기 타

장래의 동향

기 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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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빚 결정의견

■농 경 지 대

■ 개볕요인 비교

기호 1은 비교표준지 대비 기타조건(이용상황 도로)에서 얼세함.

기흐 2는 비교표준지 대비 가로조건(계통 빚 연속성)에서 우세하며, 기타조건(지목)에서 열세함.

기호 3은 비교표준지와 대제로 유사함

기호 4는 비교표준지 대비 기 타조건(소하전구역)에서 열세항.

그
」
 기
η

저
ㅂ
 조

교통의 편부
쥐락과의 접근성

농로의 상태

언

 건
자

 조

일조 등 일조, 통풍 등

토양, 토질 토양, 토질의 양부

관개, 배수
관개의 양부

배수의 양부

재해의 위험 성
수해의 위힘 성

기타 재해의 위험성

지

 건

ㄺ
「
 조

면적, 경사 등
면 적

경 사도

경작의 편부
형상부정 빚 장애물에 의한
장애의 정도

행 정적

조 건
행정상의 조장 빚 규제정도

보조금, 융자금 등 조장의 정도

규제의 정도

타

 건
기
「
 조 기 타

장래의 동향

기 타

1 A 1 .00 1 00 1 00 1 00 1 00 0 33 0 3B0

2 A 1 07 1 00 1 00 1 00 1 00 0 89 0 952

B A 1 00 1 00 1 00 1 00 1 00 1 000

4 B 1 00 1 00 1 00 1 .00 0 3B 0. 330

— 10 —

한봉수감정 평 가사사무소

조건 항목 세 함목

기 
흐 표준지 가로 접 근

경

 연
환
야

획 지 행정 적 기 타
깨 번 
요인

비 
교치



갑정평가액의 산술근거 및 결정의견

(5) 그 밖의 요인 보정

가.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

「
감정 평가에 관한 규직」 제14조 제2항 제5호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(건설부토정 30241 -36538,
1 991.12. 28) 빚 대법원판례(98두 6067, 92누 16300 등) 등의 쥐지에 따라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
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 인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인근
지역의 지가수준 빚 지가균형 등을 적정하게 반엉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이 필요함.

나. 가격 조사자료

(가 ) 인근 평가사례

(나) 인근 거레사례

(출처: 한국감정 평 가사협 회)

(술
—
허: 등기사항전 부증 명 서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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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 
흐

지

 번
재소

 지
용도지 역

지 복 이 용상꽝 기 준시 점 명가목적
트지 탄가
(원I㎡ )

비 
고

강주 리 계획 관 리

대
단독주 택 2021 12 31 시 가참고 205, 000

강주 리 계획 관리
ㄷ ㅏ

다
ㅂ 2021 02 1 8 경 매 82, 000

기 
호

소재 지

지 번
용도지 역

지 목 거 레시 점 토지 탄가(원I㎡ ) 기 타

# 1
강주 리 관

 ㅐ
흰
「 ㄷ

겨

2020 1 0 25 1 56, 360

#2
ㄹ

 
*

猝
 Ⅲ '

ㄹ

坰,
다
ㅂ

겨

2023 07 07 1 13,285



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빚 결정의견

다. 그 밖의

(가) 개요

비 교표준지 와

그 밖의 요인

요인 보정치 산출

빚 산식

용도지 역 · 이용상황 · 주변환경 등이 유사한 비교사례를 선정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
보정 치를 산출함.

비교사례 기 준 표준지 가격 ( 사례단가 × 시점수정 × 지역요인 x 개별요인 )
그
 인요
밖의
보정치 —

기준시점 현재 표준지가격 ( 표준지공시지가 × 시점수정 )

(나 ) 비교사례 선정

상기 평 가사례 밋 거래사례 중에서 용도지역·이용상황 등이 유사하여 비교가능성 이 늪다고 판단되는

사례를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을 위한 비교사례로 선정함.

그밖의 요인 보정지 산정

비교표준지 A I˙
 
사례 기호 ( 1 )

사 례 기 준

표 준 지 가격

기 준시 점

표준지 가격

베

 
①

시 점 수징

지 역 요 인

경 상냠도 함안군 계휙 관리 2021.12.31  ̃2023 08 04

표준지와 사례는 인근지 역 내에 위지하여 지역요인은 대등함.

개 별 요 인

가로조 건 접 근조건 자멓
'횐경) 흐

I 지 조건 행 징 적 조건 기 타조 건 걱 차율

0 93 1 00 1 00 0. 95 1 00 1 00 0 884

비교표준지는 사례대 비 가로조건(계통 빚 연속성) 밋 획 지조건(헝  상 등)에 서 열세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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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단 가 시 점 수정 지 역 요인 개 별 요 인 산종 단 가 격 차율
보정 치

결 정

205,000 1 02650 1 000 O 884 1 86, 022

2 495 2 49

74, 300 1 00328 74, 544



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

(Z) 비교표준지 B / 사례 기호 ( 2 )

사 례 기 준

표준 지 가격

기 준 시 점

표준 지 가격

(6)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해 산술된 시산가액

시 점 수정

지 역 요 인

경상남도 함안군 계획관리

표준지와 사례는 인 근지 역

2021 02 18 ∼ 202B 08 04

내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대등함.

개 별 요 인

가로 조 건 접 근조 건
자빛뢍경) 획 지조 건 행정 적조건 기 타조 건 격 차율

1 00 1 00 1 10 1 00 1 00 1. 100

비교표준지는 사례대비 획 지조건 (형  상 등)에 서 우세함

61,2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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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단 가 시 점 수정 지 역 요 인 개 별 요 인 산송 탄 가 격 차율
보정 치

겁 정

82, 000 1 05093 1 000 1 100 94, 794

3 1 60

29, 900 1 00328 29‘ 998

기 흐

비 
교표준지

점

 정
시

 수
역

 인
지

 요
뎔

 인
개

 요
그 밖의

요인

산응단가
(원I㎡ )

시 산가액

{원I⑾기 
흐
공시 지 가
(원I㎥ )

1 A 74, 300 1 00328 1 000 0 3B0 2 49 61 ,000

2 A 74, 300 1 00328 1 000 O 952 2 49 1 76,704 1 77, 000

3 A 74, 300 1 00R’ 8 1 000 1 000 2 49 1 85,61 4 1 86. 0ㅇ ㅇ

4 B 29, 900 1 00328 1 000 0 330 3 16 B1 ,282 31 ,000



감정평가액의 산술근거 빚 결정의견

2. 거래사례비교 법 에 의한 산출과정

(1) 비교거래사례 선정

본건의 인근지역 에 위치하며, 가ㅓ미형성요인 이 유사하여 비교가능성 이 높은 [거래사례 #1, #ZI을 비교거
래사례로 신 정 함

(2) 사정보정

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정상적 인 거레사례로 보임

(3) 시점수정

「감정 평 가에 관한 규직」

툐교통부장관이 월 별로

지 가변동률을 적 용함.

제14조 제2항 제2호 빚 「부동산 거레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
조사·발표한 지 가변 동률로서 비 교거 래사례가 있는 시·군·구의

제19조에 따라 국

같은 용도지 역 의

경 상남도 함안군 (20.1025˜ 23.08 04 ) (계 획관리)
2020 10 01  ̃2020.10.B1 : 0.176

2020.11.01  ̃2020.1 1.30 : 0 1 1 1

2020.12.01  ̃2020 12 31 : 0 098

2021.01.01  ̃2021 12 B1 : 2.689

2022.01.01 ∼ 2022.12 B1 : 2.BO9

2023 01.01 ∼ 2023 06.30 : 0.286

2023.06.01  ̃202B.06.B0 : 0.036

( 1 + 000176 * 7/31 ) * ( 1 + 000111 ) * ( 1 + 0.00098 ) * ( 1 + 0.02689 )
* ( 1 + 0.02309 ) * ( 1 + 000286 ) * ( 1 + 0.00036 * 35/30 )

늑 1 05667

경 상남도 함안군 (23.07.07˜ 23.08.04 ) (계획관리)
2023.06.01 ∼ 2023.06 30 : 0.036

( 1 + 0000B6 * 29/30 )

≒ 1 00035

× 기준시점이 속한 기간의 지가변동률이 미고시 상태인 바, 죄근 발표된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일수 안분하여
연장 적용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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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봉수감정 평 가사사무소

사정보정에 관한 의견



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빚 결정의견
(4) 지역요인 비교

본건은 비교거래사례의 인근지 역에 위
—
히하고 있어 지 역요인은 동일함

(5) 개볕요인 비교

■ 개별요인 비교

로)에서 열세함.
기호 2 : 본건은 사례대비

기호 3 : 본건은 사례대비

기호 4 : 본건은 사례대비

휙 지조건(경  사 등)에서

획 지조건(경사 등)에서

접 근조건 (교통의 편 부)

우세하며, 기 타조건(지목) 에서 열세함.

우세하며, 가로조건(계통 빚 연속성)에서 열세함.

빚 기 타조건(소하전구역)에서 열세함

(6)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해 산출된 시산가액

— 15 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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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요언 결정에 관한 의건

기 
흐 사례 가르 접 근 환경 (자연) 의 지 행 정 적 기 타

개 병요인

비 
고치

1 # 1
∩
∪ 1 00 1 00 1 00 0 33 0 35B

(
,
˛ # 1 1 00 1 00 1 00 0 89 1 024

# 1
⌒
˘ 1 00 1 00 1 00 1 00 1 070

4 # 2 0 85 1 00 1 00 1 00 0 33 0 281

기 
호

거 래사례

聃
왜

점

 정
시

 수
역

 인
지

 요
별

 인
걔

 요
산응 단가

{원Im')

시 산가액
(원I㎡ )

기 
호

ψ
쎄
H
鯉

1 # 1 1 56,360 1 000 1 05667 1 000 O 353 58, 323 5 8, 000

# 1 1 56, 360 1 000 1 05667 1 000 1 024 1 69, 1 86 1 69, 000

# 1 1 56, 360 1 000 1 .05667 1 000 1 070 1 76,786 1 77, 000

4 #2 1 13,285 1 000 1 .0003 5 1 000 0 281 31,844 32, 000



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멎 결정의견

3. 시산가액 검토 빚 토지 평가탄가의 결정

(1) 토지 시산가액 검토

(2) 토지 평가단가의 결정 빚 결정의견

I 감징평가에 관한 규직」 제12조 제1항

비교법 에 의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그

법률 , 제3조 1항 빚 「감정평가에 관한
(단가)으로 평 가단가를 결 징 함

4. 토지 감정평가액 곁정

빚 제2항에 의거 공시지 가기준법 에 의한 시산가액 이 거 래사례

객관성, 합리성 이 인정되는바 「감정평가 빚 감정평가사에 관한

규직」 제14조 제1 항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범 에 의한 시산가액

1 61 ,000 91 5,000

2 1 77, 000 610 1 07, 970, 000

3 1 86, 000 1 80 B3, 480, 000

4 31 ,000 289 8, 959, 000

합 계 1 51,324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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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 
흐

콩시 지 가기준법에 의한

시 산가액(윔I㎡)

거래사례비교법 에 의반

시 산가액(원I㎡ )
비 
고

1 61 ,000 5 8, 000

2 1 77,000 1 69, 000

3 1 86, 000 1 77,000

4 31 ,000 32, 000

기 
흐 적 용단7k원I㎡) 면 적 {㎡ ) 감정쩜 가엑{원 ) 비 

고



감정펑가액의 산출근거 빚 결정의견

v. 감정평가액 결정에 관한 의견

1. 감정평가액의 곁정

상기의 평가사례 밋 거래사례 등의 가격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,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
가액의 합리성 이 인정 되므로 상기 금액을 본건의 감정 평 가액으로 결정함.

2. 기 타 참고사항

제시외 건물

￦㏂,"4,∞燈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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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 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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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 감정 평 가요항표

(1) 위치 빛 주위환경

(4) 인점 도로상태

(7) 공부와의 차이

(2) 교통상황

(5) 트지이용계휙 빛 제한상태

(8) 기타 참고사항(임대관계 및 기타)

(3) 형태 및 이용상태

(6) 제시목록 외의 물건

(1) 위치 빛 추위환경

겅남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 소재 새터마을 내에 위치하며, 주위는 주택 및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.

(2) 교통상황

기호 1, 2, 3: 본건까지 차랑의 접근이 가능하며, 지역내 대중교통 등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.

기호 4: 본건의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, 지역내 대중교통 등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됩.

(3) 형태 및 이용상태

기흐 1: 평지내 부정형의 토지로, 도로로 이용중임.

기호 2: 평지내 부정형의 토지로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요중임.

기호 3: 평지내 부정형의 토지로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충임.

기호 4: 완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 소하천구역임.

(ω 인접 도로상태
기호 1: 현황 도로로 이용충임.

기호 2: 북측 및 서측으로 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가 소재함.

기호 3: 동측으로 폭 약 2∼ 3미터 내외의 도로가 소재함
기호 4: 지적토상 맹지임.

(5)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

기호 1 ,2,3: 계획관리지역, 가축사육제한구역 (일부제한200m) 〈가축분뇨의 관리 빛 이용에 관한 법률〉
기호 4: 계획관리지역, 가축사육제한구역 (일부제한200m) 〈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〉, 가축사육제
한구역 (일부제한700m) 〈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〉, 소하천구역 (가곡천) 〈소하천정비법〉

(6) 제시목록 외의 믐건

별첨 지적개황도 빛 건물개황도 참조바람.

(7) 공부와의 차이

(8) 기타찹고서항(임대관계 및 기타)
1) 임대관계: 미상임.

2) 기타: -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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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주 리 1014-1

* 본 각왑도는 현 장조사O● 의거 ,●락쩍으로 도시한 잠̇고용으̇로 지적도 등과 자이가 있믈 수 있습니다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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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주리 1019-3

·본 ,U왈도는 현장조서어 의저 지략쩍으로 도시한 참̇고용으̇로 지쩍도 듭과 자이가 있쿨 수 있솝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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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적 개 황 도

강주리 1041 -6

·븐 개왈도는 힌장조사아 의겨 ,●략적으로 도시한 
、
잠고용으̇로 지적도 등과 차이가 있몰 수 있솝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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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 물 개 황 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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〈제시 외 건 물 〉

기호 ㄱ : 시멘트벽돌초 스라브지봉 단층 단독추택 약 90.3nr

기흐ㄴ : 불룩즈 스레트지봉 단층 창고 약 47㎡

기흐 ㄷ : 블룩초스라브지봉 단츔 창고 약 3.2㎡

* 본 개황도는 현장조사에 의거 개략적으로 도시한 '삼고용
、
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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〈 졔 시외 건 울〉

기흐 ㄹ : 블혹초 강판 및 스라브지붕 닫츰 단독추택 약 66㎡

기흐ㅁ : 블록초 스레트지봉 단층 화장실 약 3.7㎡

기호ㅂ : 블훅초 스레트지붕 닫춤 창고 및 휵사 약 18m'

기흐ㅅ : 뷴룩초 스레트지쏭 닫춤 창고 약 1 1 m'

* 
본 개황도 는 현장조사애 의거 개략적 으로 도시한 

、
상고용

'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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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진 용 지

본건 기호 1 전경사진

본건 기호 2 전겅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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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진 용 지

본건 기호 3 전겅사진

본건 기호 4 전경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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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진 용 지

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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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시외 건물 기호 ￢ 사진

제시외 건물 기호 ㄴ 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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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진 용 지

제시외 건물 기호 ㄷ 사진

제시외 건물 기호 ㄹ 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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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진 용 지

제시외 건물 기호 ㅁ 사진

제시외 건물 기흐 ㅂ 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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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진 용 지

제시외 건물 기흐 ㅅ 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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